
서 론

외과 술기의 발달로 인하여 짧은 반응 시간과 신속한 회복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의 사용이 임상에서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

다.1) 프로포폴은 반응 시간이 짧아 전신마취의 유도제로도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진정 후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어서

외래 환자의 수술과 내시경 검사 등 간단한 시술에서 진정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2)

프로포폴은 마취과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과 달리 남용 약제로 고려되지 않아 최근까지 국내외

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의 연구에서 1992년에 처음 중독가능성에 관한 보고가 있

은 후 여러 보고가 있다.3) 동물실험에서 원숭이의 자가투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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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ropofol is a widely used anesthetic in anesthesia and sedation.
Though it is not regulated under the controlled substance act, the public media broad-
casted apprehensive programs about propofol abuse of laypersons. We attempted to
determine whether the propofol is abused by the medical personnel working in the
operation room in Korea.

Methods: We surveyed the 95 delegates who sat in the back benches in the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The questionnaire included the job of the propo-
fol abuser, the rehabilitation, drug abuse history, stressful condition, family history of
drug abuse in medical personnel in operation room. Additional question was what is
the adequate method to prevent propofol abuse. 

Results: Seventy two delegates among 95 candidates were responded. Seven of
72 responders answered that they knew 9 medical personnel who abused propofol in
operation room. Four of them were anesthesiology residents, two were other depart-
ments’residents, one was a nurse in anesthesiology and the other two were
unknown. Among nine subjects, two had tried to rehabilitate but failed, and all abusers
quit working within 1 year. As for the prevention methods, 9 of 12 responders suggest-
ed that propofol should be controlled like other centrally acting anesthetics.

Conclusion: Although propofol has not been traditionally considered a drug of
abuse, a few medical team members abuse it working in operation room.  A stricter
pharmacy control of propofol or controlled substance act for propofol should be need-
ed to prevent abusing it and to protect medical team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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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일정한 혈중농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강화효과가 있다고

하였고,4) 쥐를 대상으로 시행한 실험에서는 마취하 용량이나

마취용량에서 뇌 보상체계의 주요부위인 측좌핵에서 도파민

농도를 증가시켰다는 보고도 있었다.5) 건강한 지원자에서 즐

거움 혹은 행복감을 유발한다는 보고와,6, 7) 연무제 형태의 프로

포폴에 의료진이 간접 노출될 경우 감작화를 유발하고, 이후

중독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되었고,8) 그 밖에 의료진

과 일반인에서 프로포폴 남용과 관련한 보고도 있었다.9-11)

한편 국내에서는, 디프리반� (AstraZeneca, Wilmington,

DE, USA) 이라는 상품명으로 1992년 임상에 도입된 이후 프

로포폴 남용과 관련한 공식적인 보고는 없지만, 최근에 프로포

폴의 일반인 남용실태에 관한 내용이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

되었다.12-14) 이에 프로포폴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술실

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프

로포폴 남용 실태를 조사하여 국내 수술실 의료진의 프로포폴

남용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기획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설문조사는 2009년 대한마취과학회 종합 학술대회기간 동

안 평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설문조사(부록1, 2)를 통해서 실

시하였다. 본 설문대상인 대한마취과학회 평의원회위원은 총

95명으로 전국 마취통증의학과 55개 수련병원과 6개의 개인

병원의 중견의사들로 구성되며, 이중 규모가 큰 병원인 31개

병원의 경우는 2명의 위원이 있고, 1개 병원은 4명(이사진 포

함), 나머지 29개 병원은 1명의 평의원을 두었다. 이들을 대상

으로 한 이유는 오랫동안 임상에 참여하면서 프로포폴과 기타

약물 남용자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저자 한 명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총 4명의 연

구원이 일대일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가능하면 같은 병원에 근

무하는 의사들이 중복으로 설문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였

다. 

설문항목은 답변자가 근무하는 수술실에서 프로포폴을 남용

한 의료인 있었다면 그들의 직업과 병/의원 규모, 남용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어떤 종류

의 재활 프로그램을 받았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재활 프로

그램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남용자로 알려진 이후의 근무기간, 과거에 다른 마약제

나 향정신성 약물을 남용한 과거력, 프로포폴 남용시에 스트레

스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 다른 질환의 유무, 프로포폴을 취득

한 방법, 약물 남용의 가족력 등이 포함되었다. 추가적인 문항

으로 각 병원에서 프로포폴이 다른 마약류, 향정신성 약물처럼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프로포폴 오남용 예방을 위한

방안을 문의하였다. 

결 과

전국 61개 병원에 재직 중인 평의원 95명 중 72명이 설문에

답변하였다. 설문에 참여해 준 72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형태는 3차 병원 근무자가 61명, 2차 병원 7명,

1차 병원 2명, 종합검진센터 1명, 프리랜서 1명으로 3차 병원

근무자가 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3차 병원 근무자의

답변이 많은 것은 평의원 중 3 차 병원 근무자들이 많았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72명의 설문지답변에서 한 사람이 3명의 남용

자를 보고 하여, 7개의 병원에서 총 9명의 프로포폴 남용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프로포폴 남용자의 직업을 살펴보

면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4명, 타과 전공의 2명으로 전공의가

총 6명이었고, 마취통증의학과에 근무하는 간호사 1명, 그리고

무응답으로 직업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명이었다. 직업이 확인

된 7명은 모두 3차 병원 근무자들이었다. 

프로포폴 남용자라고 밝혀지는 상황은 6명이 남용현장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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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Propofol Abuse in Operation Room

How they Work Other drug Stressful Pharmacy Hospital 
Case Occupation were Rehabilitation�� after abuse condition control scale

found exposure of propofol

1 Resident (anesthesiology) death Not answered death No Not answered Yes referral hospital
2 Resident (anesthesiology) death Not answered death Not answered Not answered No referral hospital
3* Resident (anesthesiology) witness Not answered < 1 year Yes No No referral hospital
4 Resident (anesthesiology) witness Yes < 1 year Yes Not answered Yes referral hospital
5 Resident (nonanesthesiology) witness Yes 1 month No Yes Yes referral hospital
6* Resident (nonanesthesiology) witness Not answered < 1 year Yes No No referral hospital
7* Nurse in anesthesiology witness Not answered < 1 year Yes No No referral hospital
8 Not answered witness Not answered Quit directly Yes Yes Not answered Primary 

Care Clinics
9� Not answered Not answered Not answered Not answered Not answered Not answered Not answered Not answered

* Reported by one person. 
�Only verbal response that there was a propofol abuse and no other information unveiled.
��Though diverse occupations were involved in propofol abuse. None of them rehabilitated to work in operation room.



격됨으로써 알게 되었고, 2명은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으로 알

게 되었고, 1명은 무답변으로 알 수 없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였다. 총 9명의 남용자 중 2명만이 재발

방지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응답 자

료가 없었다. 남용자로 알려진 이후의 근무상황을 보면 사망한

두 사람 이외에, 한 달 이내 두 명이 사직하는 등 모든 남용자들

이 1년 이내 사직하게 되었다. 프로포폴의 취득방법이 밝혀진

6명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탈취하였고, 나머지

3명은 답변하지 않아 취득방법을 알 수 없었다. 약물남용의 가

족력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고, 9명의 남용자 중 5명이 과

거에 프로포폴 이외의 다른 약물 남용경험이 있었다.

프로포폴 관리상황을 살펴보면 72명의 답변 중 31명의 답변

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프로포폴을 다른 일반의약품과는 다르

게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였고, 남용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프로

포폴의 관리상황을 살펴보면 3명의 답변에서 관리되고 있었

고, 4명의 경우는 관리되지 않았고, 2명은 무응답으로 알 수 없

었다. 향후 남용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안에는 모두 12명이

답변하였고, 그 중 9명이 다른 마약제제처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3명의 기타 의견으로는 과원의 심

리 상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철저한 용량(개수)

관리 및 교육의 필요성,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만이 프로포폴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고 찰

대한마취과학회 평의원회위원인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95명

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결과 72명이 설문에 답변하였고, 9명

의 프로포폴 남용자가 확인되었다. 그 동안 프로포폴의 빠른

회복은 남용약제로서는 단점이 되어 약물남용에 취약한 사람

들이 대체약물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짧은 반감기, 좁은 안전역, 그리고 도취감보다는 무의식의 빈

도가 높은 이유로 인하여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제와 달리 남용

약물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져 왔다.15) 하지만 본 설문

의 결과에서처럼 국내 수술실 근무 의료진에서도 프로포폴 남

용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용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6명) 전공의들이었고,

이중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는 4명, 기타과는 2명이었다. 이

결과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마취과 교수가 남용한 경우도

있었다.16, 17) 그리고 남용자 9명 중 2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

었고, 사망자는 모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였다. 또 다른 외

국보고에서도 프로포폴 남용자 25명 중 사망자가 7명이었고,

그 중 6명이 마취과 전공의였다.15) 아마도 약물의 접근성이 좀

더 쉬울 수 있고, 정맥제제에 대한 사용이 좀 더 익숙하여 과다

한 용량을 사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남용자의 재활에 관해서는 9명의 남용자 중 단지 2명만이 재

발방지프로그램에 참여하였지만 실패하였고, 5명의 남용자는

과거에 프로포폴 이외의 다른 약물 남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왔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정책이 처

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재활이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러한 부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은 5명의 남용자가 과거에 프로

포폴 이외 다른 약물 남용 경험이 있었다는 것으로 반증되고

있다. 적절한 교육에 의한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약물

남용을 중단해야겠다는 정신적 재활을 이루지 못하고, 마약류

등 다른 법적 제제를 받는 약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으로 인

해 법적 제제가 없는 프로포폴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

된다. 약물 오남용 방지책과 함께 재활 프로그램에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포폴의 자체 관리 강화 관점을 살펴보면 9명의 남용자

중 4명은 관리되고 있지 않은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자체 관

리 강화가 오남용 발생율이 상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외국보고에 따르면 프로포폴이 다른 마약제와 같이 관

리되고 있는 병원이 관리되지 않는 병원에 비해 남용자의 빈도

가 적었다고 하였다.15) 하지만 이 연구결과에서는 관리되고 있

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에서의 남용자 발생빈도를 비교하

기에는 좀 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프로포폴의 관리에 있어서 법적 규정을 살펴보면, 위험성과

오남용 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

품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전문의약품 중 아편, 대마, 코카인

등과 같이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이 입증된 약제는 마

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생산, 보관, 수불 등에

서 다른 의약품보다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최근까지 프로포폴

은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포폴의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

에 대한 다양한 보고들이 있어서, 자가투여에 관한 설치류

(rats)를 가지고 시행된 동물실험에서 프로포폴은 자가투여에

대한 강화기능을 나타내고 따라서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

였다.18)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살펴보면 약물남용자

가 아닌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취하 용량에

서 프로포폴이 의존성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19) 이

러한 연구 결과와 여타 프로포폴 의존성 연구결과를 판단 근거

로 하여,3-11)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9년 11월에 프

로프폴의 전구물질인 포스프로포폴을 규제약물로 지정하였으

며,20) 프로포폴 또한 재심의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한국 식

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는‘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전구물질이 아닌 프로

포폴이 관리약품에 포함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

이다.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의 지정은 관리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있지만, 프로포폴 남용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

는 한가지 장치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가 프로포폴의 오남용 존재 유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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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에 국내 프로포폴 남용 빈도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었

다. 외국의 자료를 보면 마취과 영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전반적 약물남용 빈도는 약 1%라고 하였고,16) 또 다른 보고에

서는 프로포폴을 포함한 모든 약제와 관련한 미국 마취과 수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와 전공의에서 관리약물의 남용빈도는

각각 1.0% 와 1.6% 이었다.17) 하지만 실제로 프로포폴은 다른

남용약물과 달리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남

용자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

면 실제 남용자의 빈도는 보고된 것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에서도 전국 마취과 평의원이 소속된 61개 병원이

조사 대상이 되었고 무기명으로 이루어진 설문이지만, 우리나

라의 정서상 동료나 후배의사의 사생활을 존중하고자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남용빈도는 더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설문조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설문에 답변

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모든 남용과 관련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같은 남용자에 대한 중복답

변일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답변에 참여한 의사들이 한 병원

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제

한점은 설문대상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100%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또한 평의원회의 특성상 프로포폴을 많이

사용하는 개원가를 대표하는 의사들을 많이 포함시키지 못하

였다. 만약 이러한 병원들을 포함시킨다면 남용자의 수는 더

많으리라 예상된다. 설문조사가 평의원회 직후 서면조사방식

으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억에만 의존

하였으므로 누락된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편이나 전자

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이 진행되었다면, 시간을 가지고 남용자

에 대한 기억이나 기록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설문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15, 17) 하지만 이런 방법

의 단점은 설문답변자의 정보가 노출됨으로 인하여 정확한 정

보수집이 오히려 어려운 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남용자의 나이나 경력 등을 포함한 보다 자세

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 어느 시기가 약물남용의 취약한 시

기가 되는지 혹은 취약한 직업군 또는 호발되는 나이를 알게

되어 향후 프로포폴 남용방지를 위한 의견 수렴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21) 하지만 이러한 항목 자체가 양성

설문응답도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함께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프로포폴의 약리적 특성상 상대적으로 짧은 작

용 시간과 좁은 안전역으로 인해 오남용의 가능성을 낮게 보았

지만, 국내 수술실 근무 의료진을 대상으로 남용 실태를 조사

해 본 결과 오남용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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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안전한‘프로포폴’사용을 위한 설문조사

프로포폴을 포함한 수면마취제를 투여하는 시술 또는 수술

과 관련한 약물, 장비, 인력, 회복관리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하고자 합니다.

1. 응답자의 병/의원의 규모는?

① 1차 의원

② 2차 병원

③ 3차(종합)병원

④ 종합건강검진센터

⑤ 특수병원

⑥ 기타 (                          )

2. 응답자의 진료과는 무엇입니까?

① 마취통증의학과

② 외과

③ 성형외과

④ 치과

⑤ 내과

⑥ 피부과

⑦ 산부인과

⑧ 기타 (                          )  

3. 일상적 수술/시술 건당 마취에만 관여하는 의료인 수는 몇

명입니까? 

(의사(전공의 포함)/간호사를 구분하여 적어 주십시오.)

(의사수:      명 / 간호사수:        명)

4. 귀 병/의원에서의 수면마취 비율은?

① < 20% 미만

② 20~40% 미만

③ 40~60% 미만

④ 60~80% 미만

⑤ 80% 이상

5. 수면마취제 종류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은? (복수응답 가능)

① 미다졸람(midazolam)

② 다이아제팜(diazepam)

③ 프로포폴(propofol)

④ 티오펜탈(치오펜탈, thiopental)

⑤ 케타민(ketamine)

⑥ 기타 (                          )  

6. 수면마취제를 투여하는 시술 또는 수술 후 귀가 시까지 병원

에서 경과 관찰하는 시간은 (회복실 체류 시간포함) ?

① 30분 미만

② 30분 ~ 1시간 미만

③ 1시간 ~ 1시간 30분 미만

④ 1시간 30분 ~ 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7. 프로포폴을 사용 시 주로 투여하는 용량은? (수술/시술 1건

당, 성인 60 kg 기준 사용량): 

(      ) mg

* mg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는 엠플 갯수로 답변해 주십시오. 

120 mgl/12 ml 제재 (      ) 개

200 mg/20 ml 제재 (      ) 개

500 mg/50 ml 제재 (      ) 개

1000 mg/100 ml 제재 (     )개

* 자유롭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

8. 병/의원 내 갖추고 있는 응급 구호장비를 선택하세요. (복수

응답가능)

① 제세동기(defibrillator) 

② 산소마스크(facial mask) 

③ 기도유지기(airway) 

④ 엠부백(ambu bag)   

⑤ 후두경(laryngoscope)

⑥ 산소(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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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프로포폴’의 오남용 사례에 관한 설문조사

본 설문은 프로포폴에 의한 약물중독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의료인들의 남용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예

방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이 설문의 결과를 이용하고

자 합니다. 

◆ 기본 설문지

(대상: 마취과 학회 평의원회)

1. 귀하의 부서 내에 지난 10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프로포

폴을 남용한 의료인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V 표시

를 해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2. 만일, “예”일 경우, 해당 의료인의 구체적인 직업은 무엇입

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일 한 명 이상일

경우, 아래칸에 각각의 숫자를 표기해주십시오)

① 전공의(마취통증의학과가 아닌 경우) (    )

② 전공의(마취통증의학과) (    )

③ 교수(전임의이상, 마취통증의학과가 아닌 경우) (    )

④ 교수(전임의이상, 마취통증의학과) (    )

⑤ 마취과간호사 (   )

⑥ 수술실간호사 (   )

⑦ 의과대학 학생 (   )

⑧ 수술실간호사 (   )

⑨ 기 타 의 료 인 (예 , 수 술 실 직 원 , 병 원 직 원 등 ...) 

(                                                              ) 

3. 만일, “예”일 경우, 프로포폴을 남용한 의료인은 어떻게 됐

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프로포폴 남용이 감소되었음

② 중재되었고, 약물 중독자 재활시설로 보내졌음

③ 사직하였음

④ 기타 :    

: 답변이‘기타’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술해

주십시오. 

(                                                          )

예1) 병원을 스스로 사직하게 했고, 그 이후는 들은바 없다.

예2) 정신과 치료 권유했으나, 본인이 거부하고 사직하였음,

이후에 들은 바로는 다시 개인병원에 취직하였으나, 또

다시 약물복용으로 사직했다는 얘기를 들었음

4. 만일 중재되고 재활시설로 보내졌다면 이후로는 어떻게 되

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성공적으로 마취과로 돌아옴

② 다시 프로포폴을 남용하고 있는 상태로 마취과로 돌아옴

③ 전공과를 변경함

④ 기타

: 답변이‘기타’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술해

주십시오

(                                                          )

5. 귀하의 약국에서는 프로포폴을 다른 마약류, 향정신성 약물

처럼 관리 (이중 장금 장치로 보호를 하고, 사용한 개수와 재

고 개수를 카운트함)를 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만일‘예’일 경우 아래 답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복수 응답 가능)

① 이중 장금 장치를 하고 있음

② 사용한 갯수를 카운트함

③ 재고 개수를 카운트함

④ 기타

: 답변이‘기타’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술해

주십시오

(                                                          )

7. 의료인의 프로포폴 오남용 경험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정보

를 갖고 계신다거나 예방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부디 기술해주십시오.

◆ 세부 설문지

(이 설문지는 남용 해당 의료인을 보신 경우가 있거나, 들으

신 경우가 있을 경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남용 해당 의료인이) 프로포폴 남용 사실을 어떻게 발각되

게 되었습니까?

① 신고 (지인 또는 경찰 등)

② 남용하고 있는 상황 목격 당함

③ 검사 (신체 및 건강검진 시 우연히 노출됨)

④ 상습 탈취 등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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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용 해당 의료인이) 프로포폴 남용을 시작한 이후에 얼마

의 기간 동안 마취과나 수술실에서 근무를 하였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 2년 미만

③ 2년 ~ 3년 미만

④ 3년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⑥ 기타 (                      )

3. (남용 해당 의료인이) 프로포폴 남용 발각된 이후에 얼마

의 기간 동안 마취과나 수술실에서 근무를 하였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 2년 미만

③ 2년 ~ 3년 미만

④ 3년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⑥ 기타 (                      )

4. (남용 해당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어떤 방법으로 개인적

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① 탈취

② 지인 등으로부터 제공받음

③ 기타 (                      )

5. (남용 해당 의료인이) 다른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있다면 어떤 질환인가요? (                                 )

6. 물질 남용에 대한 가족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있다면 어떤 질환인가요? (                                 )

7. 과거에 다른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물을 남용하였다고 알

려져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위 7번의 답변에서“예”일 경우, 어떤 종류를 남용하였나

요?

①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② 프로포폴

③ 복합적

④ 기타 (                      ) 

9. (남용 해당 의료인에게) 프로포폴을 남용하기 이전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① 담당 환자의 죽음

② 가족의 죽음

③ 이혼

④ 경제적 어려움

⑤ 기타 (                    )

10. (남용 해당 의료인이) 만일 사망한 경우, 어떻게 발견되었

습니까?

① 직접발견

② 신고(타인에 의한)

③ 신고(가족 등 지인에 의한)

④ 기타 (                     )

11. (남용 해당 의료인이) 재활시설에 있었던 경우 어떤 종류

의 재활 프로그램을 받았습니까? 

① 스트레스 관리

② 약물 및 증상 교육

③ 재발방지 행동치료

④ 중독교육

⑤ 기타 (                    )

12. (남용 해당 의료인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재활 시설 프

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까?

① 2개월 이내

② 2 ~ 6개월 이내

③ 1년 이내

④ 1년 이상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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